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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정 안 수 정 안

제 조 지원대상2 ( ) 교육지원사업은

충청북도 이하 도 라 한다 에 소( “ ” )

재하는 초 중등교육법 제 조의· 2「 」

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

한다.

제 조 지원대상2 ( ) 교육지원사업은

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·

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· ·

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.


